
신체 학대

아동에게 구타, 폭력,  

감금 등 아동의 신체에  

직간접적인 폭력을  

가하는 가혹행위

방 임

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,  

의무교육, 의료적 조치 등  

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

못한 채 방치하는 행위

정서 학대

소리지름, 욕설,  

고함 등으로  

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 

통제하는 행위

성 학대

아동에게 성적 행동을  

하게 하거나 강제로 옷을  

벗기는 등 직접적인  

신체접촉을 하는 행위

아동학대는 범죄입니다
당신은 외면 하시겠습니까?

인천시 학대피해 아동 2,282명(2019년 기준)

아동학대 신고전화 모바일앱 아이지킴이콜

이런 행위는 안돼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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